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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미셀 푸코(Michel Foucault)의 ‘편재적(omnipresent) 권력’, ‘권력-지식’의 개념을 국가와 주체화의 문제로

확장시킨 ‘통치성(governmentality)’ 논의를 강원도 폐광지역의 쇠퇴와 그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동원하고, 이를 통해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재영역화된 탄광지역과 국가의 관계 변화를 ‘신자유주의화’ 대신 ‘통치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본 연구는 폐광지역의

변화를 권위적인 발전주의 국가로부터의 지역사회나 지방정부의 분리 또는 독립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기존의 탄광촌 통치체제가

탄광지역의 쇠퇴에 직면하며 만들어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강원랜드, 지방자치 담론 등의 복잡한 맥락과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 권력의 효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통치성 분석은 구체적인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지적 맥락과

현상을 단순히 경제적 과정으로 환원하기보다 특정한 주체성이 사회에서 합리화되어 온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의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시발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통치성, 신자유주의, 폐광지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강원랜드

Abstract : This paper analyses the dynamics of social-political geography of development projects and changing
relationships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f the abandoned mine areas at Gangwon
Province through the lens of governmentality. It understands the recent changes in the abandoned mine areas
not so much neoliberalization as power-effects of the complicated contexts and relations of Special Act on the
Assistance to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s, Kangwonland Casino, local self-government discourses
etc. emerged in the decline of the mine areas. The use of governmentality as an analytic concept provides a
starting point to discuss alternatives of the current problems in the abandoned mine areas by tracing and 
revealing how specific subjectivity is formulated and rationalized.
Key Words : Governmentality, Neoliberalism, Abandoned mine area, Special Act on the Assistance to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s, Kangwonland Cas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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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서구 선진국들과는 달리 탈산업화의 경험이 생소한 

한국에서 산업지역의 쇠퇴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장세훈, 201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근거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 

경제 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 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법적으로 구분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첫 지정이 2018년에 이루어

진 것은 산업도시의 쇠퇴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2010년

대 후반에 들어서야 공식적으로 문제화되었음을 보여준

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서 산업도시의 쇠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은 1980년대 후반 이후의 탄광촌에서 일찍이 

일어났었다고 볼 수 있다. 1989년 시행된 석탄 산업 합

리화 정책은 비경제적 탄광의 자율적 폐광을 유도하고 

경제성 있는 탄광을 육성함으로써 석탄산업의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정 생산 규모를 유지한다는 목적을 내

세우며 시행되었지만(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97), 실

제로는 경제적 합리성을 동원하여 국가정부의 직간접적 

통제 대상이었던 석탄산업을 시장화함으로써 산업구조

의 재편과 국민경제의 ‘재정적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시

도의 일환이기도 했다. 이는 정치경제적 환경과 맥락의 

변화 속에서 석탄산업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발전국가의 역할에 어떠한 전환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 급속한 도시화와 공해문제의 대두로 인해 석탄

의 기존 수요가 점차 석유나 천연가스로 대체되고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의 확장으로 저렴한 해외 무연탄의 수

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석탄산업의 합리화는 실제로 

석탄 생산을 담당하던 대다수의 국영, 민영 탄광기업에

게 폐업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행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은 결국 정부의 예상을 뛰

어넘은 탄광들의 급격한 폐광과 이로 말미암은 탄광지

역의 침체와 쇠퇴로 이어졌다.

탄광촌-폐광지역을 다룬 기존 연구는 탄광촌의 열악

한 노동환경과 착취적 산업구조(정헌주, 2004; 남춘호, 

2005), 이러한 지리환경적 맥락에서 구성된 탄광 지역사

회의 민속과 문화의 특성(김만재, 1996; 노지현, 2016) 및 

석탄산업 합리화와 탄광촌 쇠퇴와의 관계(서봉만, 1993; 

정성호, 2004), 그리고 최근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제정과 강원랜드 설립이 폐

광지역 재활성화에 미친 영향(김원동, 2010; 이태원, 2014)

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연구

의 대부분은 탄광촌-폐광지역을 일방적 합리화 정책의 

피해자로 상정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즉 지역쇠퇴의 과정에 놓여있으며, 

따라서 지역의 정상화 그리고 더 나아가 재활성화가 다

른 이슈를 압도하는 지역의 최우선 현안임을 강조한다

(박창석, 2013).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주민, 그리고 지방정부의 

능동적 참여와 기업가주의적 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설

파로 이어진다.

권위적 중앙정부의 주도적 계획 하에 특정한 산업을 

특정한 공간에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합리화하는 체제를 발전주의 또는 발전주의 

국가라고 지칭한다면(Alam, 1989; Amsden, 1989; Bello 

and Rosenfeld, 1990), 석탄산업과 같이 국가의 기간산

업적 측면을 지닌 다양한 산업부문을 시장화하고 이를 

경제와 효율의 논리로 합리화하며, 지역의 발전을 각 지

방정부의 기업가적 전략에 맡기려는 양상은 오늘날 우

리가 신자유주의로 호명하는 정치경제적 변화와 일견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단순히 탄광촌과 국가의 관계가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되었음을 가정하고, 일반화된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중심으로 이를 분석하려고 시도하지는 않는다. 대신, 미

셸 푸코의 ‘편재적(omnipresent) 권력’, ‘권력-지식’의 개

념을 국가와 주체화의 문제로 확장시킨 ‘통치성(govern-

mentality)’ 논의를 폐광지역의 쇠퇴와 그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동원하고, 이를 통해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재영역화된 탄광지역과 국가의 관계 변화를 ‘신자유주

의화’ 대신 ‘통치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통치성에서 

말하는 통치를 ‘품행의 인도(conduct of conduct)’라는 

표현으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Foucault, 2007; 

Foucault et al., 2008), 탄광촌과 같은 지역단위의 ‘통치

화’는 특정한 일련의 전략, 기술, 담론, 합리성을 동원하

여 지역을 단일한 ‘영역적 주체’로 인도하는 절차를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통치화’를 권위적인 

발전주의 국가로부터의 지역사회나 지방정부의 분리 또

는 독립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탄광촌 통치체제가 탄광

지역의 쇠퇴에 직면하며 만들어진 폐특법, 강원랜드, 지

방자치 담론 등의 복잡한 맥락과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 

권력의 효과(결과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통치성 분

석은 구체적인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지적 



통치성(governmentality)을 통해 본 산업지역의 쇠퇴와 개발정치: 강원도 폐광지역을 사례로

- 427 -

맥락과 현상을 단순히 경제적 과정으로 환원하기보다

는, 국가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그를 매개하는 각종 기

관들의 행위에서 포착되는 특정한 주체성이 사회에서 

합리화되어 온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의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시발점을 제공

한다.

II. 신자유주의, 통치성, 그리고 
영토화 전략

1. 신자유주의와 통치성

신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포드주의-케인즈주의적 복

지국가가 담당하던 공적 부문, 특히 국가 내부의 분배와 

관련된 부문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고자 시도하는 

기획과 실천으로 요약된다. 여기에는 자유무역을 위한 

시장의 개방과 관세장벽 완화, 노동 유연성 증대, 각종 

민영화 등의 정책이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로 신자유주

의화 과정은 국가 역할의 일방적 축소라는 보편적인 이

해와는 다르게 전개되어왔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흐름을 포획하고 세계경제체제에서 주요한 행위자로 자

리매김하기 위해 국민국가가 전략적으로 국가공간을 재

조직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오히려 강력해지는 국가정부의 행위성을 잘 

보여준다(Brenner, 2004; 2019). 즉 신자유주의는 ‘국가

의 후퇴’로 이해되기보다는, 영역에 따라 국가의 개입이 

후퇴하거나 오히려 더욱 강화될 수도 있음을 인지할 필

요가 있다(Peck and Tickell, 2002; 2007). 이는 신자유주

의를 일반화되고 단일화된 형태의 정치경제적 체제나 

이데올로기로 이해하는 관점에 성찰이 필요함을 지적하

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역시 신자유

주의를 정형화된 일련의 실체로 대상화하며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다. Lemke(2001)는 신자유주의 비판의 경

향을 세 가지 주요한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로 이해하여 거기에 내

재된 이론적 모순을 지적하고 보다 과학적인 지식에 의

해 대체되어야 한다는 흐름이다(이용균, 2015 참조). 둘

째는 신자유주의를 ‘정치적 영역으로의 경제의 확장’으

로, 국민국가를 뛰어넘어 세계화되는 자본주의로 이해

하고, ‘정치경제적 실재’로서의 신자유주의를 다루려는 

시도이다(권상철, 2018 참조). 마지막 세 번째는 신자유

주의를 ‘실천적 반인본주의’로 바라보고 유연성, 이동성, 

위험 감수의 필요성을 동원하여 전통적 경험과 집단적 

유대를 파편화된 개인으로 해체하는 과정을 비판하는 

흐름이다(김미영, 2017 참조).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

의 비판은 신자유주의를 명확한 실재나 관념적 이데올

로기로 일반화하여 다룬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Lemke, 2001).

신자유주의를 보다 과정적 차원에서 분석하려는 흐름

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일반적 성질을 규명하는 대신, 신

자유주의적 정치기획이 공간적으로 착근하고 다양하게 

분화하는 구체적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실질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다(Brenner et al., 2010; 박주

형, 2013). 이와 같이 과정으로서의 신자유주의는 스스

로가 뿌리내리고자 하는 공간의 역사적, 지리적 맥락을 

중요한 변인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화에 대

한 비판적 분석은 일반론을 동원하기보다는 개별 사례

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필요로 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상대적 관점은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론, 이데올로기, 현상, 레짐의 일반적 형태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귀결될 위험을 지니기도 한

다. 물론 기존의 논의에서도 신자유주의를 정의하려는 

시도는 있어왔고(예를 들어 지주형, 2011 참조), 이는 주

로 변형되고 심화된 자본주의 축적 양식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발전국가 한국의 신

자유주의적 전환을 다중스케일과 전략관계론적 접근을 

통해 다뤄 온 기존의 논의들은 세계화 경제, 동아시아, 

한국, 지역적 스케일의 맥락의 복합적 작용을 신자유주

의적 도시화의 중요한 기제로 설정해 왔지만(최병두, 

2011; Park et al., 2012),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자본축적

의 변증법적 전개로 해석하는 경제주의적 결론으로 귀결

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관점

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는 다시 구체적인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지적 맥락과 현상, 

결과를 경제적 과정으로 환원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일반화와 상대화의 함정에 놓여 있는 신자

유주의 비판의 맥락에 반하여,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통

치성 또는 통치 프로그램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신자유

주의의 비판을 위해 특징을 규명해내거나 정의하는 대

신,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규정지어지고 있는 담론

의 체계와 이의 실재적 현상이 어떠한 구체적인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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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구성되어 왔고 자연화, 합리화되어 왔는지에 주목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효용성이나 비판적 지점을 판

별하기 보다는 그러한 옳고 그름의 토대가 되는 신자유

주의라는 담론과 실재가 구성되는 지점 자체를 문제화

(problematization)의 대상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이기

도 하다.

미셸 푸코가 주창하고 푸코주의 연구자들에 의해 전

개되어 온 ‘통치성(governmentality)’ 논의는 권력과 지식

의 상호구성적 계보 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정상

성-비정상성에 천착했던 푸코의 초기 사상과, ‘권력의 편

재성’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미시적이고 비직접적으

로 개별 신체 단위에서 작동하는 근대 사회의 권력관계

를 다룬 중기 사상이 근대 자유주의 국가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동원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분

석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푸코는 지식-권력

과 주체 형성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했는데, 이는 전

근대적 유럽 봉건 사회를 전복하며 나타난 근대적 시민

사회가 담지하는 자율적 주체이자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 모델이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국가권력이 개인에게 행사되며 주체를 만

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를 권력을 발생시

키는 권력관계망의 주체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인도

하는 전략, 기술, 합리성, 지식, 담론의 체계를 푸코는 

‘통치성’이라고 부를 것을 주장했다. 근대국가 분석에 있

어 통치성 논의의 기여는  권력, 지식, 사회의 관계를 상

호구성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기존의 구조주의적 설명의 

한계를 극복할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 이는 곧 

객관적 사실이나 앎, 지식, 즉 ‘진리의 체계’의 발견(그리

고 발명)이 개인의 욕망과 행위성에 접합되며 거시적 수

준의 사회형태를 구성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다시 말해 

푸코가 ‘국가의 통치화’라고 불렀던 과정 속에서 근대적 

국가권력이 구성되어 왔음을 주장하는 것이다(Lemke, 

2001; Foucault, 2007; 서동진, 2011). 요컨대 국가는 통

치의 주체로서 권력을 지닌 채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통치라는 권력화의 양식, 사회관계적 형태가 더욱 원

활한 작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명되었다는 것이 통

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 논의이다(Foucault, 2007; 김

동완, 2013).

이러한 통치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란 일련의 ‘통치화 

프로그램’, 또는 ‘통치화의 효과’로 이해될 수 있다. 푸코

는 이미 20세기 이후 독일과 미국에서 포착된 정치경제

적 변화를 ‘변형된 자유주의 통치성’으로 이해하였다

(Foucault, 2008). 2차 대전 이후 독일 프라이부르크 학

파를 중심으로 나타난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

라 부를 수 있는 통치양식은 무엇보다도 완벽한 경쟁환

경의 조성을 위한 국가정부의 개입,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는 시장경제가 독점에 의해 항구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역사적, 사회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개입

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질서자유주의는 경제적 통치

를 넘어 시장 경쟁체제의 작동을 위한 사회환경 전반을 

통치 대상으로 삼는 ‘사회적 통치’의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임미원, 2016). 여기서 푸코는 국가가 직접적인 

분배보다는 경쟁환경 자체를 조성하기 위해 개입함으로

써, 국가 전반을 경영의 담론이 실천되는 장으로 재편하

는 것이 변형된 자유주의 통치성으로서의 질서자유주의

의 특징임을 주장했다(Foucault, 2008). 반면 미국 시카

고학파의 ‘신자유주의’는 개인을 자본화하는 ‘인적 자본

론’을 통해 변형된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인 ‘기업가적 주체’로서의 국민이 만들어지는 자유주의 

통치성의 변형이라고 보았다. 즉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

성의 논리가 시장을 넘어 개인적 삶의 심부에까지 침투

하며, 개인은 자신의 자본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스스

로의 삶을 경영하는 기업가적 주체로 인도된다(Foucault, 

2008). 따라서 사회적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자율성

은 시장 자율성에서 한 단계 더 미시화된 개별 신체 단위

의 자율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독일의 질서자유주

의와 미국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푸코의 분석을 종합하

여 ‘후기 자유주의 통치성’의 일면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특징은 국가정부가 경쟁환경의 조성과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개인은 ‘자기의 기술’을 동원하여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지배하고 규율하여 사회적, 경

제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기업가적 주체로 거듭난다는 

점에 있다(Miller and Rose, 2008; 장세룡·류지혁, 2010). 

다만 이는 국가가 주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전략과 구조

에 개인의 주체적 행위성이 예속화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권력의 통치술에 대한 저항과 비판적 태

도는 통치성 형성과정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Cadman, 

2010). 즉 통치화 과정에 본질적으로 갈등, 경합, 저항, 

협상과 같은 ‘대항품행(counter-conduct)’의 실천이 공존

하며 이는 권력과 다층적 관계로 뒤엉킨 복잡한 그물망

으로 나타난다(김동완·신혜란, 2016). 이러한 품행의 

인도와 대항품행의 다중적 관계속에서 각종 유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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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들이 실천되고 배치되는 과정을 거치며 신자유주의

적 통치성은 국가라는 스스로의 작동 배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2. 통치성과 영토화 전략

푸코는 주권권력의 지배 체제가 자유주의적 통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통치의 대상이 인구의 삶과 죽음, 정

상성과 비정상성과 같은 특정한 ‘자연적 과정’으로 확장

되어 왔다고 주장한다(Foucault, 2007; Foucault et al., 

2008). 여기서 푸코가 말하는 인구는 단순한 개인의 총합

이 아닌, Burchell et al.(1991)이 ‘인구-환경 복합체’로 명

명했던 것, 요컨대 근대 주권국가의 정적이고 경계지어

진 영토를 대신하는, 영토-사회의 동적인 관계물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Huxley, 2008). 인구의 ‘삶과 죽음의 

논리’가 개별 신체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는 경향

은 푸코가 자유주의 통치성 등장의 핵심 요인이자 억압

적 지배를 대체하여 자발적이고 스스로 행동하도록 인

도하는 ‘통치’로의 전환이 가능해지는 조건으로 지목했

던 부분이다. 이렇게 삶과 죽음을 통치의 대상이자 통치

의 목적으로 하는, 피통치자를 ‘살게 만드는’ 새로운 권

력 매커니즘은 ‘생명정치(biopolitics)’로 호명되며 자유

주의 통치성의 핵심으로 자리하게 된다(Foucault, 2007; 

Foucault et al., 2008).1) 인구-환경 복합체가 새로운 통치

의 대상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특정한 사회-공간적 영역

이 그 스스로의 ‘정상적 상태’를 목적으로 하는 통치가 

작동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치적 관점은 강

원도 남부 탄광촌이 ‘죽어가고 있고 살려야 하는’ 대상으

로 합리화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고, 이 지역에서 탄광촌 

재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개발정책과 

사업들의 정치지리적, 사회지리적 동학을 제대로 이해

하는 데 중요하다.

한편, 통치화 과정에서 재편되는 권력관계는 국가와 

시민 개인의 직접적인 연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통치

성이 더욱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통치 대상의 특

수한 속성과 맥락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그것을 가시화

하고 동원하는 절차, 요컨대 통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앎을 필요로 하게 된다. 나아가 통치 프로그램은 국가와 

개인, 국가와 사회의 사이에 놓인 다양한 매개, 즉 시민

사회 또는 인구-환경 복합체와 같은 요소를 발명하고 동

원하여 더욱 정교한 통치를 시도한다(박주형, 2013). 이

러한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통치화는 단순히 개인을 정

치경제적 주체로 인도하려는 시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대신, ‘책임과 윤리의 대상’을 주체 생산의 핵심 기제

로서 생산하고 동원하며(서동진, 2011), 그것은 영역화

된 집합적 주체의 형태를 지닐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늘

날 통치의 정교화를 위해 영역화된 주체를 발명하고 동

원하는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형태는 Rose(1996; 2000)

가 보여준 ‘공동체를 통한 통치’의 사례일 것이다. 비록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공동체는 

영토화 과정의 결과물로 나타나며(Rose, 2000; Wainwright 

and Robertson, 2003), 이는 권력의 통치적 욕망이 사회

적-영토적 관계를 매개로 개인의 욕망과 공생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주형, 2013). 영토화된 사회적 

관계를 대상이자 목적으로 재정의함으로써 통치성은 비

직접적으로 개인들을 주체화 할 계기를 마련한다. 나아

가 이러한 영토적 사회관계의 내부를 동질적인 것으로 

상상하고 여기에 사회적 유대, 책임의 윤리를 부여함으

로써 그 자체를 하나의 주체로 생산한다(주형일 역, 2005; 

서동진, 2011). 즉 통치는 영토화의 전략을 통해 더 세밀

하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게 된다(Rose, 1996; 2000; Legg, 2005; Dikeç, 2007; 

김동완, 2013).

“모든 근대 국가들은 스스로의 영토를 복잡하고 중첩

되는 정치 및 경제 구역으로 나누고, 이 단위들 내에서 

인구와 자원을 재배치하고, 이러한 지역들이 어떻게 그

리고 누구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 규정을 

만든다”는 Vandergeest and Peluso(1995)의 주장을 받아

들인다면, 국가 사회-공간의 재구조화를 정교해지는 통

치화 과정과 맞물려 이해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국가의 다양한 공간구획 담론, 기획, 실천은 국가적 경관

을 변형하기 위해 기획되는 의도적 전략인 동시에, 권력

적 효과로서의 국가를 구성하는 통치 프로그램의 기술

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Wainwright and Robertson, 2003; 

Elden, 2013; Wang and Li, 2017). 특히 국가공간의 구획

은 통치 대상으로서의 영토를 규정하고 가시화하는 동

시에 배치하는 통치의 기술인 것이다. 영토와 사회관계

가 서로를 배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영토-통치의 ‘삼

위일체’에 대한 분석은 국가를 가로지르며 통치를 지속

시키는 정치적 합리성의 도출로 이어질 수 있다(Wang 

and Li, 2017). 따라서 국가 체제 속에서 어떻게 영토가 

계산되고 구획되는지, 그리고 그 영토의 내부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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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상과 책임의 윤리가 투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해명

한다면, 그것이 지닌 실천적 특징과 정치적 합리성을 가

시화하고 문제적인 것으로 새롭게 사유할 기틀을 마련

할 수 있을뿐더러, 그러한 국가공간의 재영토화-재구조

화 효과로서 나타나는 국가성(본고에서는 특히 신자유

주의적 전환) 또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III. 강원도 남부 폐광지역의 
통치성과 개발정치

본 장에서는 강원도 폐광지역의 쇠퇴와 개발정치의 

사례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영토화 전략이 구

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선 논의를 종합하여 네 가지의 분석 축을 제시하

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통치를 위해

서는 통치가능한 공간을 먼저 생산해야 한다는 Rose 

(1996)의 주장과 같이, 통치화의 선제적 작업으로서 통

치 대상이 영역적으로 구획되고 가시화되는 과정을 분

석한다. 폐광지역의 경우, 이는 폐광지역사회의 정치적 

투쟁이 폐특법의 제정을 통해 ‘폐광지역 진흥지구’라는 

특수한 영역으로 제도화·공식화되어 온 과정에서 드러

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치가능한 대상으로서 구성

된 영역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적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

에 주목한다. 지역 재활성화에 대한 폐광지역사회와 지

방정부의 갈망이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정부의 책임론과 

맞물리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기업가적 지역개발 거버넌

스는 이를 잘 보여준다. 셋째, 통치의 대상이 자기통치

의 주체로 인도되는 과정에서 합리성으로 동원되는 자

율성과 경영, 그리고 책임의 논리를 해명하고자 한다. 

국가정부는 폐광지역의 쇠퇴를 국가주도의 개발정책을 

통해 다루기보다는 간접적 장치를 통해 폐광지역이 자

발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해 왔

다. 이는 폐광지역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자

치권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스스

로의 개발정책과 사업에 책임을 지게 만들었고 국가정

부는 이를 경영과 감사의 논리를 통해 철저하게 평가했

다. 넷째, 통치화의 결과로써 생산되는 경쟁적, 갈등적 

주체와 환경에 주목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지역정치를 

통해 지역의 쇠퇴를 공식화하고 특혜적 법제도를 획득

하는 투쟁 과정에서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던 폐광지역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들이, 폐특법 제정과 강원랜드 건

립 이후 이윤 수취를 둘러싸고 지방-지방의 경쟁적 갈등

관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를 포착할 수 있다.

1. 통치 대상의 가시화: 폐특법 제정과 강원

랜드 건설

1980년대 석유, 천연가스 등 대체자원이 석탄의 수요

를 급격하게 대체해 나가던 상황에서, 비경제적 탄광의 

폐광을 유도하여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했던 ‘석

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1989년 시행되었다. 그러나 수익

성이 낮은 영세탄광 위주의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폐광

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국가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석탄

산업의 사양화를 감지한 중-대규모의 우량 탄광들까지 

자진하여 폐광에 나서게 되었다. 예상을 뛰어넘은 연쇄

적 폐광은 석탄산업을 지역유지의 유일한 기반으로 삼

고 있던 탄광촌들의 급격한 인구유출과 경제침체를 야

기했다(정성호, 2004). 1탄광-1촌의 공간적 구조로 인해 

지역사회 단위의 연대가 드물었던 강원 남부 탄광촌 지

역에서 석탄산업 합리화 문제가 탄광촌 지역사회 전반

의 문제로 대두되게 된 중요한 계기는 1995년 3월 정선

군 사북-고한읍 일대에서 일어난 3.3 투쟁이었다(이선

향, 2005). 3.3 투쟁은 폐광으로 무너진 지역경제 상황에

서, 주민생존권 사수를 위해 수천 명의 지역주민들이 참

여했다는 규모적 측면에서, 그리고 1980년의 이른바 ‘사

북항쟁’2)의 재현임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국가정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위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송계호, 

2003). 3.3 투쟁의 핵심 목적은 ‘고한-사북지역 전체를 

합리화하라’는 투쟁 홍보물의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탄광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의 요

청이었다(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

진위원회, 2015). 물론 합리화 정책 시행과 더불어 ‘탄광

지역 진흥사업 5개년 계획’ 등 다양한 지역개발 정책이 

동원되었지만 대부분은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국한되어 

있었다(김원동, 2010). 이러한 맥락에서 탄광촌 지역사

회의 요구는 석탄산업을 대체하는 신산업 육성에 국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

은 목적을 전면에 내세우며 일어난 3.3 투쟁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탄광촌 지역사회의 개발정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3.3 투쟁을 주도했던, 고한읍과 사북읍 지역사회를 중



통치성(governmentality)을 통해 본 산업지역의 쇠퇴와 개발정치: 강원도 폐광지역을 사례로

- 431 -

심으로 결성된 ‘고한사북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이하 공추위)’는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

선, 태백, 삼척에 위치한 인접 탄광촌 지역사회와의 연대

를 통해 투쟁의 영역적 범위를 탄전지대 전반으로 넓힘

으로써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공추위, 

2015). 이처럼 스케일업(scale up) 전략을 동원함으로써 

공추위는 석탄산업에 국한되어 있던 정책적 논의를 폐

광지역이라는 공간적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었다. 탄

광지역의 연대를 통한 스케일 전략은 국가 차원에서의 

산업적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던 석탄산업 합리화 

담론을 지역의 쇠퇴와 생존 담론으로 전환시키며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제정 약속 등

을 포함하는 ‘3.3 합의’를 이끌어냈다. 1996년부터 2005

년까지 10년 한시법으로 기획된 폐특법은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의 유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폐광지역 진흥지구를 지정하고(제3조), 진흥지

구의 개발촉진을 위해 녹지보전지역의 개발제한과 환경

영향평가에 있어 예외적 특례의 대상이 되며(8조, 9조), 

개발사업을 위해 국유림의 사용이 가능해지고(10조), 최

종적으로 폐광지역 1개소에 내외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한다(11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개발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며(13조) 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

을 위한 재원을 통상산업부의 특별회계로 처리할 수 있

다는 점(18조) 또한 명시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폐특법의 핵심이 되는 두 부분이 

있다. 먼저 개발사업을 제약하는 다양한 법제도적 규제

에서 제외되는 특례적 공간인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지

정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경제개발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리적 환경을 지

닌 폐광지역들에게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비교

우위를 제공하여 국가정부는 물론 민간자본의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었다. 폐특법의 다른 

핵심은 석탄산업을 대체하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

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있었다.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내국인 카지노의 허용은 탄광지역사회의 대정부 투쟁을 

일거에 잠재우기 위한 국가정부 차원의 전략적 판단인 

동시에, 이 정도의 ‘극약처방’이 아니면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역쇠퇴에 대한 위기감이 

뒤섞인 결과였다(공추위, 2015). 이러한 점에서 폐특법

은 지역사회나 국가정부 어느 한 쪽의 행위성이 더 강하

게 작용한 정책적 산물이라기보다는, 국가정부와 지역

사회의 복잡하고 중층적인 관계의 구성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폐특법의 제정 과정은 국가의 공식적 

권력체계의 외부에서 예측하지 못한 채 일어난, 지역사

회의 대정부 투쟁이라는 집단적-영역적 정치행위의 요

구와 목적이, 지역쇠퇴와 지방자치 담론의 확대, 정치적 

갈등이라는 맥락 속에서 타협과 협상의 과정을 거치며 

제도화됨으로써 국가의 공식적인 문제로 재규정되는 통

치화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법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지

정은 국가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과 복지의 대상

이 되는 공간을 선별하는 과정은 아니었다. 이는 오히려 

적극적인 탈규제를 통해 진흥지구를 ‘사업하기 좋은 환

경’으로 만드는 재영역화 과정임과 동시에, 개발사업 과

정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생산물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가 개발의 전반적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

록, 품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화의 절차에 가까

운 것이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리 단위에서 지정되

었지만, 폐특법이 다양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진흥지구의 지정은 진흥지구가 속하는 

지방정부의 행위성을 개발주체의 방향으로 인도하게 되

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폐광지역 지방정부는 진흥지구

를 일종의 경제특구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게 되었다.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건설은 폐광지역 

지방정부의 기업가적 주체화를 가속하는 기제가 되었다. 

카지노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폐광지역 카

지노는 민간자본을 대신하여 정부와 강원도가 출자하는 

공기업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새로운 기반산업으로 건설되었지만, 유효기간이 10년으

로 제한된 폐특법에 설립 근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폐광지역의 항구적인 대체산업으로 기능하도록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강원랜드 설립의 본질적 목적은 

관광객을 폐광지역으로 유인할 뿐만 아니라, 카지노를 

통해 발생하는 이윤의 일부를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지정하여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11조 5항)(국가법령정보

센터). 즉 강원랜드는 전체 폐광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거점’이자 ‘앵커시설’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획되었다. 

폐특법이 국가와 탄광촌 지역사회간의 개발정치-갈등관

계가 제도화되고 명문화된 형태라면, 강원랜드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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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갈등관계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동원되는 거버넌스 

체계가 물화된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강원랜드를 통한 

이윤창출과 수익의 지역적 분배를 포함하는 정책구조는 

폐광지역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폐특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강원랜드가 창출하는 유-무형의 이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대체산업을 육성하여 자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했다.

이렇듯 폐특법의 제정,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지정 및 

강원랜드의 설립은 폐광지역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를 기

업가적 주체로 주조하기 위해 Rose(1996)가 말한 ‘통치

가능한 대상’을 생산하는 일련의 절차였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폐특법은 폐광지역을 국가 스케일에서 

공식화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었고, 폐광지역 진흥지

구는 폐특법에 명시된 다양한 법제도적 특례와 예외가 

공간화된 것이었다. 탈규제의 공간적 대상을 지정함으

로써 폐광지역이 가시화되었다면,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전체의 대체산업으로 기획되며 폐광지역 내부를 단일한 

영역으로 규정하는 기제가 되었다.

그러나 폐특법이 제정되었던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

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이것이 수익의 일부를 대체산

업 육성의 재원으로 분배하는 강원랜드와 폐광지역 사

이의 관계에 얽히며 각 지방정부는 개발압력에 직면하

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는 스

스로의 대체산업 육성의 책임을 지게 되었고, 국가정부

는 직접 또는 강원랜드를 통한 재정적 지원자의 역할을 

맡으며 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탄광촌의 영역정치와 폐특법 제정, 강원랜드 설립이라

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폐광지역은 국가정부의 다양

한 지원정책의 수혜 대상이 된 동시에, 이러한 지원정책

을 통해 획득한 각종 자본들을 투자하고 경영하여 수익

모델을 생산해야 하는 주체로 새롭게 영역화되었다.

2. 기업가적 주체화: 대체산업 개발사업과 

거버넌스

폐특법 제정 이후 폐광지역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

발사업, 탄광지역 개발사업,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등

의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김승희·문영기, 

2013). 탄광지역 개발사업과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

업의 재정은 국비로 구성되어 있었고, 폐광지역 개발기

금은 강원랜드의 이익금의 일부로 조성되었다. 특히 부

족한 지방세로 자치를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타 지방정부와는 달리, 폐광지역 지방정부는 강원랜드 

개장 이후 발생한 막대한 이윤의 일부를 지역개발사업

의 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었다. 게다가 폐광지역 진흥지

구는 개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정책을 회피하는 전략

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특정한 한 지역에 입지할 수밖에 없었던 강원랜드 카지

노만으로는 모든 폐광지역의 균등한 발전으로 이어지기

에는 불충분하다는 지방정부들의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

었고, 이는 폐광지역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개별 대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원인이 되었다(공추위, 

2015). 1995년부터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제도는 탄광지

역의 개발사업 문제가 지역정치의 핵심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고, 대체산업 육성에 있어 지방정부가 주도

권을 쥐고 정부는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정치

적 합리성으로 자리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

정부들은 국가정부와 강원랜드가 제공해주는 재원을 바

탕으로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

트를 경쟁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이태원, 2014).

폐특법으로 독점성이 보장되었다는 점은 다소 잊혀진 

채, 강원랜드의 경제적 성공은 폐광지역 지방정부들이 

‘제2의 강원랜드’ 건설을 통한 지역 부흥을 꿈꾸는 계기

가 되었다. 폐특법 제정 직후인 1997년부터 ‘관광-레저

스포츠 도시 건설’을 목표로 대규모 자체 리조트 건설을 

계획하던 태백시는 IMF위기로 인해 민자조달에 실패하

면서 정체되어 있던 사업을 2002년 말부터 자체예산을 

투입,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강원랜드의 출

자를 포함하여 3천억 원 규모의 자본을 지닌 태백관광개

발공사를 설립, 2005년부터 ‘서학리조트(현 O2리조트)’

의 실질 개발에 나섰다(연합뉴스, 2016년 9월 28일자). 

영월, 삼척 등의 지방정부 역시 자체 리조트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법인 설립 지원을 위해 국가정부는 광해

방지사업단(현 광해관리공단)을 통해 대규모 금액을 출

자했고, 강원랜드 역시 폐광지역 개발기금과는 별도로 

개발사업 법인에 출자했다. 각 지방정부는 법인을 산하

기관으로 출범시키는 방식으로 사업 전반을 총괄했다. 

영월에는 약 840억 원 규모의 ‘동강시스타’ 리조트가, 삼

척에는 약 700억 원 규모의 ‘블랙밸리 CC’가 건설되기 

시작했다(강원도민일보, 2005년 2월 1일자; 2007년 12월 

13일자).

폐광지역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는 자체 개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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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추가적인 지원사업과 자본의 유치에도 적극

적으로 개입했다. 폐특법 제정 직후 발생한 IMF위기로 

인해 지역개발정책이 지연되어 온 상황에서 폐광지역사

회는 폐특법 효력의 연장을 요구했고, 이는 유효기한의 

10년 연장(2005~2015년)으로 이어졌다. 또한 대규모의 

자금 운용이 가능한 강원랜드가 적극적인 투자와 이윤

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폐광지역 개발거점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앞서 기술한 대로 

폐광지역의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강원랜드의 출자와 

각 지역에 강원랜드가 직접 경영하는 자회사를 설립하

는 근거가 되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개발사업에 대한 

강원랜드의 개입은 극단적으로 카지노에 치중된 강원랜

드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지속가능성과 지역상생을 도

모한다는 목적으로 합리화되었다. 강원랜드는 2008년부

터 태백시에 모바일게임 개발사업을 위해 약 600억 원을 

투자한 ‘하이원엔터테인먼트’를, 삼척시 도계읍에는 약 

750억 원을 투자하여 스위치백 철로를 활용한 철도테마

파크인 ‘하이원추추파크’를, 영월군 상동읍에는 약 400

억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대상 테마파크인 ‘하이원상동

테마파크’를 건설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했다. 이와 같은 

강원랜드의 출자를 중심으로 한 민관 거버넌스는 폐광

지역 개발사업의 보편적인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취약한 폐광지역의 재정여건과 

그로 인한 자율성, 독립성의 한계를 국가가 지역화된 공

공기관(광해관리공단)과 공기업(강원랜드)을 통해 지원

해주는 시스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폐특법과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책체계는 국가

정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투자자의 역

할로, 지방정부는 이러한 자본을 투자받아 개발사업과 

지역경영에 활용하는 기업가적 주체가 되도록 인도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폐광지역들의 대체

산업 개발사업은 국가정부-공공기관-공기업-지방정부 

간의 개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행되었

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는 폐광지역이 지닌 산업·경

영적 취약성을 보완함으로써 폐광지역 개발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만드는 전략적 결과물이었지

만, 동시에 국가 스케일의 산업적 재조정보다는 개별 지

자체들의 개발경합을 통해 경영적 경쟁력의 획득을 유

도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내포된 정책체계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폐광지역 통치화의 결과로 생산되는 

기업가적 지방정부는 서구의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된 

기업가주의 도시성과는 달리, 과거에는 국가정부의 담

당 영역이었던 국가공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 사업을 

대리 수행하는 일종의 공기업과 같은 성격을 지니게 되

었다. 사업 재원의 대부분이 국비로 충당되었고, 개발사

업의 법제도적 근간 또한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통

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폐광지역 지방정부는 국가로부

터 완전히 독립된 자치권을 지닐 수 없었다. 요컨대 중

앙집권적 발전주의 체제에서의 국가-지방의 수직적 관

계성이 폐광지역의 개발정치가 공식화되는 과정에서 투

자자와 사업자의 관계와 유사하게 재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폐특법, 강원랜드, 지방자치는 폐광지역에 대한 

국가정부의 책임을 보여주고 국가정책에 종속되어 있던 

옛 탄광촌에 자율성과 자치 그리고 발전의 권리를 부여

하는 기제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 발전주

의 국가정부에 대한 지방의 해방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더 은밀하고 비가시적인 방법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를 국가발전에 병치시키고 그 주체로 만드는 통치적 기

술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폐광지역의 지역사

회는 지역개발 행위의 공식적 최소단위인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일종의 성장연합을 형성했다. 그러

나 이는 경제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기보

다는,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외침 속에서 지역사회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일어났던 탄광촌의 영역정치, 개발

정치에 가까웠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국가-지방-공공-

사회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공식화, 합리화됨으로써 

탄광촌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를 지역개발의 주체로 인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도시나 지역 스케

일에서 형성되는 성장연합, 개발연대를 설명해 온 Logan 

and Molotch(2007)의 엘리트주의적 성장연합이나 Cox 

and Mair(1988)의 지역자본 중심의 성장연합과는 달리, 

발전주의 국가의 관성과 경로의존성을 배태하고 있는 

탄광촌 재활성화 정책의 구성물들은 지역을 주체로 만

듦으로써 비강압적인 방식으로 국가라는 효과를 발생시

키는 권력의 관계망에 예속시키는 새로운 통치 장치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3. 경영과 감사 담론의 착근: 개발사업의 실패와 

책임의 국지화

강원랜드 카지노를 제외한 폐광지역의 개발사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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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는 실패로 끝났다. 3천억 원 이상이 투입된 태백

관광개발공사의 O2리조트(구 서학리조트)는 2009년 준

공 이후 적자에 시달리며 3년 만에 파산위기에 몰렸고, 

유동성 공급을 위한 태백시와 강원랜드의 350억 원 추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2016년 민간에 782억 원에 매각

되었다.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태백

시는 출자액 651억 원 전액을 손실했고, 태백관광개발공

사 채무지급보증으로 인한 빚 1300여억 원도 떠안게 되

었다(한국경제, 2016년 2월 25일자). 광해관리공단과 강

원랜드가 출자한 사업들 또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영

월의 동강시스타 리조트는 2011년 개업 이후 지속적인 

적자운영 끝에 7년 만에 자본잠식 및 회생절차에 돌입했

지만, 끝내 265억 원에 민간에 매각되었다(한국경제, 

2019년 2월 7일자). 광해공단과 강원랜드의 출자금 400

여억 원은 역시 전액 손실 처리되었다. 삼척 도계의 블

랙밸리CC 또한 개장 후 줄곧 적자에 시달리다 2016년 

간신히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1800여억 원을 투자하여 

강원랜드가 자회사로 설립한 개발사업법인 또한 마찬가

지였다. 650억 원을 투입해 태백시에 설립하고 추후 총 

2조 원가량의 투자를 통해 카지노를 대체하는 대형 게임

&애니메이션 기업과 테마파크로 확장해 나가고자 기획

되었던 ‘하이원엔터테인먼트’는 적자운영 속 2015년 사

업을 철회하고 사실상 휴업에 들어갔다(강원도민일보, 

2019년 12월 11일자). 휴양 테마파크를 표방했던 영월군 

상동읍의 ‘하이원상동테마파크’는 개발지연과 사업성, 

비리 문제로 개장조차 하지 못한 채 운영권을 민간에게 

이양했다. 스위치백 시설을 활용한 ‘하이원추추파크’만

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누적 적자는 25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뉴스원, 2019년 5월 19일자).

탄광지역 개발사업들의 총체적인 실패는 사업의 주체

인 지방정부, 강원랜드, 광해공단의 ‘방만경영’, ‘부실경

영’에 대한 문제화로 이어졌다. 태백시가 주도한 오투리

조트의 실패는 태백시의 재정난을 야기했다. 그러나 국

가정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태백시의 재정위기 극

복을 위한 지원에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어섰다며 태백시를 2015년 재정위기 

‘주의’등급 단체로 지정했다(한겨레, 2015년 8월 4일자). 

개발연구 전문기관이 지적한 오투리조트의 실패 원인은 

태백시의 지리적 제약과 강원랜드 리조트와의 무리한 

경쟁도 있었지만, 그 핵심에서는 수요예측 실패와 부실

한 계획, 재정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관광시설 

건설, 법인 내부의 부실경영과 비리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개발주체 태백시에게 전가되어 있었다(경기

개발연구원, 2014). 즉 태백시는 자치의 권리를 보유한 

정치적 주체로서 지역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

부의 지원정책에 기댄 안일한 사고로 인해 지역을 재정

적 위험에 빠트렸다는 논리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파산위기에 처한 공공단체라는 오명을 

벗고 자치의 ‘책임’을 지기 위해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

립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이에 맞춰 ‘비효율적인’ 

예산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실업 스포츠팀을 해체하고, 

활용가치가 낮은 시유지와 공유시설들을 매각하고, 사

회단체 보조금, 업무추진비와 행사비, 경상비 감액 등 

‘예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파산 

위기의 극복과 재정위기 단체에서의 해제, 즉 ‘재정지표

의 정상화’를 도모했다(동아일보, 2011년 10월 26일자).

개발사업을 직접 총괄하는 지방정부의 방만 경영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투입되는 국

비를 집행하는 기관인 동시에 그 자체로도 경영성과를 

보여야 하는 공기업인 광해공단과 강원랜드의 책임 또

한 부각되었다. 두 단체의 설립 목적에 폐광지역의 관리

와 경제활성화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난에 허

덕이는 대체산업 사업체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압박이 두드러졌다(매일경제, 2018년 10월 

18일자). 동시에 국가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

를 비롯한,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공적 영역을 가려내는 

감사 체계를 동원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적 우수성을 측

정하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렇게 중간단체인 광해공단

과 강원랜드를 사이에 두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양방향

에서 전개되는 경영책임의 압박은 복잡한 문제로 빚어

지기 시작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강원랜드가 2012

년 오투리조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부협력비 명목으

로 지급한 150억 원 규모의 지원을 감사원이 배임행위로 

규정짓고, 이에 근거하여 강원랜드 사측이 당시 지원을 

의결했던 이사 7인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여 2019년 대법

원의 30억 원 배상 판결로 이어진 사건이다(뉴스원, 

2019년 5월 19일자). 공기업의 이사는 공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더라도, 폐광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

해 설립된 강원랜드의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이 경영적 

측면에서는 배임이라는 범죄로까지 평가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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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한 이 사례는 폐광지역 개발정치의 깊숙한 부분까

지 스며들어 작동하고 있는 경영과 효율, 감사의 논리와 

담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경영 담론과 감사 체계로

의 폐광지역 개발 거버넌스의 통치 합리성 전환은 폐광

지역의 개발행위자들을 경영가적 주체로, 국가정부 주

무부처를 투자와 감사의 주체로 규율하고 책임의 테두

리를 폐광지역 내부로 영역화함으로써 개발사업 실패 

책임의 공방이라는 갈등의 방향을 조절하는 통치화의 

기술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치술은 공적지원과 이

윤의 분배를 두고 폐광지역의 주체들을 경쟁과 갈등의 

관계로 재생산하는 기제로 활용되기도 했다.

4. 연대에서 경쟁상대로: 강원랜드를 둘러싼 

폐광지역 간의 갈등

1995년부터 현재까지 4조 원을 상회하는 공공, 민간자

본의 투입을 이끌어 낸 폐특법의 성취는 탄광촌 사회의 

주민투쟁과 연대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었다(김승희·문

영기, 2013). 그러나 1998년 카지노 설립이 공식화되며 생

존권 투쟁을 위해 연대를 강화해 왔던 강원도 탄광지역 

4개 시군(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은 카지노의 

입지선정을 두고 갈등을 일으켰다. 3.3 투쟁의 핵심 주

체였던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의 지역단체는 본래 3.3 

투쟁이 고한-사북의 지역투쟁에서 비롯되었던 만큼 당

연히 자신의 지역에 카지노가 입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었던 반면, 태백시와 영월군은 지역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간 접경지역이 카지노 건립 대상지로 선정되어

야 한다는 성명서와 건의서를 지속적으로 국가기관에 

제출했다(공추위, 2015). 이러한 맥락에서 태백, 영월, 

정선의 경계가 맞닿아 있는 함백산 만항재 인근이 후보

지로 검토되었으나 해당 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정

암사와 불교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정부는 국토도시

계획학회에 입지선정 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한-사북지역의 백운산 일대를 카지노 건립지로 결정

했다.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치며 카지노 입지논란은 일

단락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폐광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연대했던 지역들 사이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었다. 공추위를 중심으로 한 고한-사북 지역사회는 높

은 단결력과 실행력으로 폐광지역의 주민투쟁과 정책화 

과정에 있어 대정부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반면(이선향, 

2005),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던 태백시와 

카지노와의 물리적 거리가 멀었던 영월군, 삼척시 도계

읍의 지역사회는 폐특법과 폐광지역정책이 자신들을 소

외한 채 고한-사북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프레시안, 2018년 6월 28일자).

강원랜드 카지노의 경제적 성공 이후 이러한 잠재적 

갈등은 다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태백시는 폐광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에 건설하기

로 계획되어 있던 스키장과 골프장을 타 지역으로 분산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강원도민일보, 2003년 

4월 15일자). 이는 강원랜드 설립 단계부터 이어진,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직접 이익이 정선군에만 국한되고 

타 폐광지역 지방정부는 강원랜드의 이윤의 일부만을 

수동적으로 분배받는 것에 머무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의 연장이었다. 강원랜드가 입지하고 있는 정선군(고한-

사북)과 타 탄광지역 지방정부 간의 갈등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별 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사업에 강원랜드

가 출자 또는 직접 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강원랜드가 진행한 거의 모든 사업

이 실패로 귀결되며, 강원랜드에 대한 폐광지역들의 의

존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김원동, 2010).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 간 갈등은 여전히 강원랜드의 투자

전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정선군은 카지노에 치

중되어있는 강원랜드의 수익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리조트 시설의 공간적 집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선택과 집중’의 입장을 고수했던 반면, 타 지방

정부들은 폐광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폐특법과 강원랜드

의 본래 취지에 걸맞도록 리조트 시설의 분산을 통해 지

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연합

뉴스, 2016년 7월 11일자). 지방정부 간 갈등의 사이에서 

책임론에 놓인 강원랜드는 폐특법에 의해 법적으로 주

어진 책임을 다해 왔음을 주장하며 오히려 각종 개발사

업을 실패하게 만든 지방정부들의 개발기금 오남용과 

방만경영을 지적하는 기업가적 입장을 고수했다(세계일

보, 2016년 7월 8일자).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기존의 발전주의 국가 체제에

서 국가와 지방의 종속적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개발정

치의 공간적 양상이 지역 간 수평적 경합관계로 재영역

화 되어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를 상대로 한 연대와 

투쟁으로 폐특법을 쟁취해 냈던 폐광지역사회는 그 결

과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경쟁의 관계로 재편

되어 왔고, 그 중심에는 폐광지역의 경제 부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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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강원랜드가 있었다. 폐광지역사회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유사한 위기에 놓인 타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지역을 쇠퇴하고 있는, 즉 

비정상적인 영역으로 공식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

에 대한 폐광지역사회의 승리의 상징과도 같았던 강원

랜드는 이윤창출의 극대화와 지역발전에서의 주체적 역

할을 희망하는 양 측면에서의 압박에 놓이게 되며 지역

갈등의 원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강원랜드의 입지와 

이익에 관한 문제는 상기한 대로 폐광지역 지방정부 간 

집중개발과 균형개발 담론의 충돌로 이어졌다. 또한 국

가정부를 대신하는 폐광지역으로의 분배를 담당하는 기

관의 역할을 맡도록 기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이라는 물질화된 제도적 형태에 끊임없이 부여되는 경

영과 효율의 논리로 인해 강원랜드는 스스로를 둘러싼 

폐광지역 지방정부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체산업 개발사업의 연이은 실패는 폐

광지역사회의 강원랜드로의 종속성이 더욱 심화되는 원

인이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강원랜드의 이윤을 둘러

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게 되었다. 또한 2010년 전후로 

추진된 개발사업들의 성과를 기다리며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였던 강원랜드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대다수 개

발사업들이 실패하거나 적자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시금 증폭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MBC강원영동, 

2019년 6월 16일자).

강원랜드는 국가기관의 개입 없이는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폐광지역의 분권과 자치에 기초한 재

활성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기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조력자와 투자자로서의 국가정부의 역할과 주체적 

기업가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경

계짓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강원랜드는 국가와 탄

광촌의 관계를 수직적 지배에서 자율적 통치로 전환하

는 핵심 매개, 일종의 거버넌스로 작동하였지만, 통치 대

상의 지리적 분리, 비균질성으로 문제를 발생시켰다. 즉, 

폐특법과 강원랜드를 매개로 만들어진 폐광지역이라는 

영역성은 국가의 법적, 제도적 특혜가 주어짐으로써 타 

공간과 구별되는 예외적 공간으로 가시화되었지만, 그 

내부에는 균일한 공동체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상상과는 

달리 행위자 간의 경쟁과 갈등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

다. 결과적으로, 국가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주체적 

경제개발의 분리를 내재한 폐특법과 강원랜드의 거버넌

스는 스스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폐광지역을 갈등과 

경쟁의 관계로 재편하게 되었다.

폐광지역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를 발전의 주체, 경영

과 책임의 주체로 인도하는 폐특법과 강원랜드를 매개

로 한 통치 전략은 통치의 대상이 놓인 환경을 경쟁과 

경합에 유리하게 재편함으로써 통치성의 원활한 작동을 

꾀하였지만, 통치 대상인 폐광지역의 비균질성으로 인

한 다양한 차원의 갈등이 지역 문제로 드러나게 되었다. 

경제적 분권이 지방자치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폐광

지역의 경제와 사회가 강원랜드로의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의 거점으로 작동하는 한 폐광지역의 개발정치와 갈등

은 영역화된 경계의 내부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IV. 결론

이렇게 기업가화, 경영화, 경쟁화의 과정을 거쳐 온 폐

광지역 개발정치의 계보학에서 포착되는 국가정부의 후

퇴와 지방정부, 지역사회의 주체화, 그리고 그 사이에 놓

인 강원랜드와 같은 새로운 행위자들은 무엇을 의미하

는가? 스스로 행동하도록 인도하는 복잡하고 치밀한 전

략, 기술, 담론, 합리성을 포괄하는 권력 작동의 형식을 

‘통치’라고 할 수 있다면, 발전국가 체제에서 국가 개발

정책의 일방적 대상에 불과했던 탄광촌 지방정부와 지

역사회가 지역공동체의 단위에서 스스로를 통치의 주체

이자 통치의 대상으로 재영역화 해 온 과정을 ‘통치화’라

고 지칭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

가나 지방정부, 또는 지역사회와 같은 특정한 행위자에

게 개발정치의 권력이 이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오히려, 이러한 국가공간과 개발정치를 매개하는 

통치성의 변화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

들이 관계맺어지는 양식, 또는 보다 통치적인 관점에서 

여러 장치들의 내부에서 일어난 배치 형태의 변화와 그 

효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폐광지역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새로운 행위성, 주

체성은 신자유주의적 권력 관계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누군가로부터 주입되거나 강제된 결과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는 지역사회의 생존권을 사이에 둔 지방과 국

가 간의 영역정치의 제도화된 형태인 폐특법, 입지적 불

리함을 극복하고 탄광촌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고

육지책이자 개발 거버넌스의 구체화된 형태인 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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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시대적 요구인 민주주의와 지방

자치의 담론과 실천이 발전국가 한국에서 전개되는 복

잡한 맥락과 관계성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결과물이었

다. 때문에, 이렇게 기업가주의 정신, 경영과 감사의 담

론, 경쟁의 체제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통치성의 등장

을 신자유주의적 전환으로 호명하고자 할 때, 우리가 경

계해야 하는 것은 이 전환을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무

언가가 한국이라는 영토에 착근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려

는 관점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영토와 사회의 재구조

화를 신자유주의화의 결과물로 볼 것이 아니라, 신자유

주의화라는 담론과 현상 자체를 국가 내부가 재구조화

된 결과물, 즉 국가-장치의 새로운 배치의 효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를 거시적인 경제양식이나 

이데올로기로 바라보는 전자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화

의 해결책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경제체제, 

이데올로기, 담론을 새로운 국정의 방법론으로 동원하

는 것이다. 대규모 토건개발사업의 거듭된 실패와 주민

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 왔던 

그간의 지역 재활성화 정책에 대한 반성과 그 대안으로

써 가장 최근 폐광지역에 투사되고 있는 지역재생과 지

역성 담론은 이러한 대안적 접근에 맥을 두고 있다(정성

호, 2011; 박준식·박성원, 2019; 정진훈 등, 2019). 그러

나 폐광지역의 통치화 과정에서 변화되어 온 국가와 지

방의 관계성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결여된 채, 단순히 

마을공동체나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미시적인 지역 재활

성화 거버넌스 형태의 지역재생 정책만이 동원되는 것

은 앞서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화라고 규명했던 통치화 

과정의 답습에 불과한 것이 된다.

지역사회를 발전과 경영의 주체, 감사와 책임의 대상

으로 인도하며 지역 생존의 책임을 지역 내부에 귀속시

키는 폐광지역 개발정치의 통치성과 국가장치를 문제화

하고, 이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법, 제도, 정책, 

기관, 사물, 전문가, 지식, 담론들에 대한 새로운 배치를 

구상하고 실천할 때 진정한 대안적 권력 관계와 체제의 

작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이것이 통치 장치로서의 

국가를 재구조화하여 특정 집단이 주도하는 국가주의나 

엘리트주의로 회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핵심은 

진리와 사실의 명목을 동원하여 공간과 영역을 총체화

하는 이론이나 비판으로 공간을 사유하는 대신(Foucault 

and Trombadori, 1991), 통치성 분석을 통해 특정한 주

체성, 합리성, 담론이 다른 복잡성과 다양성을 압도하며 

사회에서 자연화되고 합리화되어온 과정을 드러내고 문

제화하여 대안의 출발점을 새롭게 다지는 것이다. 본 연

구는 폐광지역사회 내부의 다양한 행위자와 그들의 복

잡한 관계를 분석 대상으로 모두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폐광지역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실천들의 미시적 

동학이 상대적으로 거시적인 지역정책이나 국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과 국가정부의 관계에

서 드러나는 통치화의 양상을 분석한 본 연구는 국가발

전과 국민경제형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한국의 

산업도시들이 쇠퇴의 위기에 직면하고 이의 극복을 추

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국가정부와의 관계성 재

편의 선행적 분석으로의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註

1) 고대, 중세와 같은 전근대 시기 주권자, 즉 왕의 권

력은 죽게 만들거나 살게 놔두는 권력이라는 점에

서 생사여탈권이라면, 근대 시기 생명정치에 의한 

권력은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 두는 권한이다. 

즉, 전근대 시기의 권력이 생명을 단축시키는 위협

을 통해 작동됐다면 근대의 권력은 생명 연장의 기

회 보장을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2)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21일에 국내 최대 민영탄

광인 동원탄좌 사북영업소가 위치했던 강원도 정

선군 사북읍 일대에서 6000여 명의 광부와 지역주

민들이 일으킨 대규모 시위를 일컫는다. 사북항쟁

은 동원탄좌와 어용노조의 노조지부장 선거 방해

가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노동항쟁으로 규정

짓는 경우도 많지만, 투쟁 과정에서 시위대가 광업

소뿐만 아니라 사북읍 일대까지 점거하고 이를 진

압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병력과 교전까지 벌였다

는 점에서 지역적 투쟁으로 볼 수도 있다. 4월 24

일 정부 측과의 긴급교섭 타결로 사북항쟁은 사흘 

만에 일단락되었지만, 이후 신군부 정부는 항쟁의 

주동자를 은밀히 색출하고 연행 및 폭력적 심문을 

진행했다(진실화해위원회, 2008). 사북항쟁의 구

체적인 배경과 전개, 사회정치적 영향에 대해서는 

｢역사문제연구｣ 42호 특집 ‘1980년대 사북사건-

배경, 주체, 지역’에 실린 5편의 논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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